
골프장, 고독성 농약 사용하면 벌금!
환경부 , 포스팜·메치온 사용 금지 … 폐수 재이용 기업 세금감면 혜택

2003년 하반기부터는 산업폐수를 정수해 재이용하는 기업에 대한 폐수 배출 기본부과금 면제 폭이 확대된다.

환경부에 따르면, 산업폐수 처리수의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폐수 배출기업에 물리는 기본부과금의 감면율을

폐수 재이용률에 따라 현행 80%에서 최고 90%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마련된다.

환경부는 입법예고를 거쳐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오는 2003년 6월 말 개정·공포할 예정이다.

기본부과금은 폐수 재이용률에 따라 8단계로 나뉘어 10-80% 감면됐으나 앞으로는 4단계로 나뉘어 20-90% 감

면된다.

하루 폐수 발생량이 3200톤인 기업이 1400톤(45%)의 폐수 처리수를 이용했을 시 지금까지는 40%의 감면혜택을

받아 기본부과금 2600만원 중 1600만원을 냈지만 앞으로는 50%를 감면받아 1300만원만 내면 된다.

폐수 재이용에 따른 인센티브제 확대로 연간 120억원 가량 되던 기본부과금이 다소 줄 것으로 보이지만 폐수

재이용률은 한층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이다.

이 외에도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골프장은 파라티온과 포스팜, 메치온 등 고독성 농약을 사용할 수 없게 되며 적

발 시 현행 1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된 벌금을 물게 된다.

또 환경부 장관은 수질보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호소는 500m 이내 지역을 호소수질보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4대강 수계의 수질보전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해 시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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